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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설과 

관련하여, 은행의 면책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변경된 
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        (이데일리 7.22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)

1. 기사내용 

□ 이데일리는 7.22일 「“코인사고, 은행 책임 안묻겠다”... 한발
물러선 금융위」 제하 기사에서

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은행의 면책에 대해 금융
위원회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
개설과 관련하여, 은행의 면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은
변경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, 은행이 실명확인
입출금 계정을 개설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제재가 이루어 지지는
않을 것으로 판단되나,

ㅇ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등
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
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